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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등의 조립 · 해체 및 변경 11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 변경하는 작업 시 아래의 

업무를 수행 (해체작업의 경우 ➊은 적용 제외)

 ➊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➋ �기구ㆍ공구ㆍ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➌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➍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

-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

- �비계재료의 연결·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가 

외에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조치

2024-교육혁신실-830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계의 조립·해체·점검 등



점검사항

비계의 점검 및 보수2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 중지 이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변경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조치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손잡이 탈락 여부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기둥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로프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하여야 함. 다만,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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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재해사례

내부 작업 중 붕괴, 인명피해 없음

건설근로자 1명 사망, 8명 부상

2015년, 건설근로자 4명 부상

건설근로자 3명 사망, 4명 부상

2015년, 건설근로자 11명 부상

2015년, 건설근로자 4명 부상

부적합 사례 예시

발판재료의 손상

발판재료의 손상

연결철물 풀림

작업발판에 석재 등 자재 과적

안전난간 누락

작업발판 미고정

연결부 철선 사용

비계기둥 침하방지 조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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